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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소 밸류체인별 규제 세부 현황

□ 저장·운송(튜브트레일러 제조 및 판매)

사업명 사업절차
관련 법령 및 규정 분류

� 건축물·시설  ‚ 인·허가 ƒ 환경 „ 영업 및 활동 … 기타

수소

튜브

트레일러 

제작 및 

판매

연구/시제품 

제작

*국내 제작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
  (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

의 제조등록 등) 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
  제5조(용기등의 제조등록)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  칙제9조(용기등의 제조시설
  기준 및 제조기술기준)

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
  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
  설·기술·검사 기준)
 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
  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
 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
 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“용
  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
  술·검사에 적용
*해외제작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
  의2(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)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  제5조의2(외국용기등의 제조
  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
  및 기준) 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칙 제9조의2(외국용기등 제

  조등록의 면제 등)

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
  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
  설·기술·검사 기준)
 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
  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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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
 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“용
  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
  술·검사에 적용

제작/수입

등록

*국내 제작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
  (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

의 제조등록 등) 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
  제5조(용기등의 제조등록)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  칙제9조(용기등의 제조시설
  기준 및 제조기술기준)

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
  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
  설·기술·검사 기준)
 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
  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
 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
 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“용
  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
  술·검사에 적용
*해외제작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
  의2(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)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  제5조의2(외국용기등의 제조
  등록ㆍ재등록의 대상 범위 
  및 기준) 

-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칙 제9조의2(외국용기등 제

  조 등록의 면제 등)
  ②법 제5조의2제2항에서 “산
    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
    는 기간”이란 3년을 말한
    다.<개정 2013. 3. 23.>

  ③영 제5조의2제2항제1호
    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
    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제9
    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
    다. 다만, 외국의 제조시설
    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
    표 10, 별표 10의2 및 별
    표 12(압력용기, 저장탱크 
   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
   해당한다)에서 정하는 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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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
   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
  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
-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
  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
  설·기술·검사 기준)
  이 기준은 「고압가스 안전관
  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
 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기 중 
  이음매 없는 용기(이하 “용 
  기”라 한다) 제조의 시설·기
  술·검사에 적용

용품 인증

* KGS AC 212 (고압가스용 이
  음매 없는 용기 제조의 시
  설·기술·검사 기준)

- 설계단계검사
- 생산단계검사

판매

및

등록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
  의4(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) 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
  제5조의4(고압가스 운반자의 
  등록 대상범위 등)

*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  칙제8조(고압가스제조 등의 
 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)

사용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10조
 (공급자의 의무 등)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
 (사용신고 등) 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 칙제16조(공급자의 의무 등) 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1조
 (안전관리규정)

말소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
(사업 개시 등의 신고)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
 칙제11조(사업개시 등의 신고
 서) 

*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
(허가ㆍ등록의 취소 등)

폐기


